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

교욱법 제15조 제1,2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과 동렬의 행정청으로서 교

육, 학예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를 대표하고 동 위원회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서울특별시에 귀속

된다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재결수용문제는 토지

수용법 제35조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장사항이다.<BR>(서울고등법원 1983.07.21 선고 

82나4295 판결)<BR>


